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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의 험성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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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보험제도를 악용한 보험범죄는 험에 한 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형 범죄로 우리나라도 선진사회에 진입하면서 보험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보험범죄는 일반인이 큰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지를 수 있는 범죄로 보험범죄를 막는 것은 보험경 자의 이익을 

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와 국가경제의 건 성을 유지하고 보험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방하기 해서 필요하다. 

보험범죄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보험과 련된 범죄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 사기죄가 성립할 정도의 극 인 고의 는 기망행

가 수반되지는 않으나 보험 을 부당하게 취득하기 한 행 인 보험

사기와 보험사기를 해 행하는 살인, 강도 등의 모든 범죄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보험범죄의 특징을 보면 사고가 발생하 을 때 이에 편승하여 보

험 을 편취하려는 극성이 떨어지는 연성 보험사기를 제외할 경우 

일반범죄 행 와는 달리 사 에 치 한 계획에 따라 범죄를 지르

고,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고의의 입증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보험범죄의 특징을 악하고 보험범죄를 막기 해서는 미비되어 있

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보험사와 수사기 의 조 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검찰과 경찰에 보헙범죄를 담하는 부서를 두어 수

사를 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범죄 방과 발을 효율 으로 하기 

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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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는 

보험제도는 사회의 험을 분산시키는 제도로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험이란 ‘동일한 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험단체를 구

성하여 통계에 의하여 산출된 액을 각자가 내어 기 을 마련하고, 사고

를 당한 사람에게 을 지 하여 경제생활의 불안을 없애거나 이기 

한 제도’를 말한다. 사회의 발달과 함께 험의 종류도 많아지고 험을 

측하는 기법도 발달하면서 보험의 종류도 많아지고 정책  필요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 ,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공보험과 자

동차보험처럼 반드시 가입하게 하는 강제보험도 등장하여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장치에는 역기능이 있으며, 보험제도도 외가 아니다. 보

험의 역기능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험과 련하여 범죄를 지

르는 것이다. 보험과 련한 범죄는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보험

혜택을 받아내기 한 것으로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허 , 과장으로 보험 을 청구하거나 수취하는 일체의 행

를 포함한다. 보험범죄는 보험 을 받기 한 범죄이기 때문에 보험의 피

보험자나 피보험자와 계되는 자가 지르는 경우가 부분이다. 피보험

자는 부분 가족이기 때문에 보험범죄는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가 공모

하거나, 가족간에 벌어지는 반인륜  범죄인 경우가 많다.

보험범죄가 가능한 것은 보험계약의 성격 때문이다. 보험계약은 장래

의 불확실한 사고발생 여부에 보험자의 책임이 따르는 사행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상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소액이지만, 보

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 받는 보험 은 높은 액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를 이용한 범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

사고발생의 객체(손해보험의 보험목 , 인보험의 피보험자)가 처해 있는 

험상황은 가입자측이 가장 잘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보험거래를 량

으로 처리하는 보험자는 개별  험상황을 완 히 악할 수 없으며, 

통계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악의  보험가입자에 하여

는 약 을 지닐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  문제 때문에 보험제도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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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려는 사람은 항상 존재한다. 보험제도를 역이용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가입자가 험을 選擇(adverse selection)1)하여 제도를 악용

하거나 고의는 없었으나 우연히 발생한 손해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도덕  해이(moral hazard)가 있다. 그 유형은 첫째, 보험가입단

계에서 사고발생 후 보험에 가입하거나, 험에 한 요정보를 은닉하

거나 부실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 액을 과다하게 약정하는 경우, 둘째, 

의도 으로 보험사고를 내고 우연한 사고로 장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사고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셋째, 보험 청구시 손해액을 과 평가하여 과

도한 보험 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다. 이처럼 부당하게 보험 을 받으려

는 행  일체가 보험범죄로 볼 수 있다.

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6년에 보험사기는 34,567건이 

발되었고 발 액은 약 2,489억에 달하고 있다. 이는 년도에 비해 각각 

49.8%, 38.1% 증가한 것으로 보험범죄가 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2) 문제는 이러한 증가가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으로 이

어지고 있다는 에 있다. 이러한 보험범죄의 증가경향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인 추세로 미국, 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 에 보험범죄가 사회문제로 두되었으며, 보험제도의 발달과 

함께 우리나라도 보험범죄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보험범죄는 보험제도

가 잘 발달된 국가에서 일어나는 선진국형 범죄로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면

서 문제되기 시작한 것이다.

보험범죄를 막는 것은 보험경 자의 이익을 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와 국가경제의 건 성을 유지하고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를 방하기 

해서 필요하다. 보험범죄는 일반인이 큰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지를 

수 있는 범죄의 하나이다. 보험 을 더 받기 해 사고시 허 진단을 유

도하고,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 치료하는 행 는 주 에서 흔

히 경험한 일이며, 이러한 행 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에 한 의식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험범죄는 피해자 없는 범죄로 생각하기 쉽다. 보험

 1) 역선택이란 보험자에게 불리한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험을 보험계약자가 

자진하여 보험의 목 으로 선택함을 가리킨다. 생명보험에서는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

람이나 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리고 손해보험에서는 불량 험의 소유자가 

자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www.fss.or.kr, 200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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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돈을 사취하는 것은 큰 죄의식 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유형은 손실의 규모를 과장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교통사

고의 경우 병원의 과잉진료  진료비 과다청구, 피해자의 손실 이상의 

보상요구, 자동차 수리업소의 허 수리  과잉수리 등은 보험  과다청

구의 표 인 경우이다. 이와 같은 보험 의 과다지 은 보험료의 인상

을 불러오기 때문에 보험이 가지는 공공  성격을 감안할 때 보험범죄의 

피해자는 결국 모든 국민이 되는 것이다.

Ⅱ.  보험범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1. 보험범죄의 의의

보험범죄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보험과 련된 범죄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기존에 리 쓰던 용어인 보험사기는 형법 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정도의 극 인 고의 는 기망행 가 수반되지는 않으

나 보험 을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행 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하 다. 

즉 보험가입자의 고의 는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반행 도 넓은 의

미에서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극성의 강도에 따라 보험사기를 

연성사기(soft fraud)와 경성사기(hard fraud)로 구분하기도 한다. 경성사

기는 계획 이며 의도 인 보험사기행 이며 당사자의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범죄행 로 사법기 의 수사를 통한 처벌이 필요한 유형이다. 

이에 비하여 연성사기는 계획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보험사고 발생

시 법한 보험 청구권을 이용하여 보험 을 부당하게 편취하려는 행

를 말하며 행 자의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3)

보험범죄는 보험계약 계자의 이익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하는 행

를 통칭하는 것으로 범죄성을 강조한 것이다. 보험범죄란 ‘보험가입자 

는 제3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보호를 거  얻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

 3) 황만성ㆍ신의기ㆍ탁희성, 우리나라 보험사기 방지 선진화 방향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2006, 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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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지불하거나, 는 부당하게 높은 보험 액의 지 을 요구할 목 을 

가지고 고의 이며 악의 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4) 같은 맥락에서 

어떤 사람이 보험계약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의 부담으로 자기 는 제3자

에게 보험 의 형식으로 법 인 이익을 보게 하는 행 를 보험범죄라 

한다.5) 이러한 행 가 처벌되기 해서는 법  비난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과 련하여 불법 인 이익을 얻으려는 행 는 가입시

의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반을 제외하고는 과실이나 우발 으로 행해지

는 경우는 드물다. 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불법 으로 보험 을 노린 

행 는 부분 계획 ㆍ고의 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유책성을 확인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고의 으로 보험 을 부당하

게 편취하기 한 행 를 보험범죄라고 한다.

2. 보험범죄의 보호법익

보험범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 인 피해는 보험계약 계자 당사자들

의 생명과 재산  침해이다. 따라서 보험범죄에서 일차 으로 보호되는 법

익은 보험계약당사자들의 생명과 재산이다.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는 보험의 

수혜자가 가족이나 친 한 계에 있는 사람이란 특성상 다른 재산범과는 

뚜렷이 비된다. 보험범죄는 가정과 인륜을 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보험범죄로 지 된 보험 의 수는 보험제도의 원리에 따라서 보험료

가 인상되어 일반계약자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가

입자들이 받아야 할 배당  등의 잉여 에서 손해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범 가 체 보험계약자에게 나타난다. 따라서 체 보험계약자

의 재산  침해에 하여도 형법 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법익이다. 이 

밖에 보험은 투기 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6) 따라서 보험시장의 신뢰성 

여부는 보험범죄로 인한 부정 인 향이 배제되느냐 그 지 않느냐에 달

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험시장의 신뢰성은 국민경제 이나 사회보장  

 4) 조해균, “도덕 험과 보험범죄,” 보험조사월보, 제141호, 1989. 11, 7면.

 5) 문국진, “보험범죄의 특징,” 손해보험, 한손해보험 회, 1997. 12, 108면.

 6) 례는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여의무는 미리 보험자가 보험료를 수령하 음에도 불구

하고 우연한 사고가 생긴 때에만 발생하므로 보험계약은 倖契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법원 1987. 9. 8. 선고 87도565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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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보험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하

나의 보호법익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범죄자의 행 는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

다. 보험 의 사취행 는 일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하게 되고 결국 피해는 선의의 계약자에게 돌아가게 되며, 강제보

험과 공보험에서는 선의의 계약자는 결국 국민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보험범죄의 보호법익으로 일반인의 재산상의 피해와 신뢰도 

보호법익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보험범죄는 기존에 생각하던 것처

럼 단순히 개인의 재산에 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안정

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보험제도 자체에 한 이 된다는 에서 

보험범죄를 단순히 재산문제에 국한할 수는 없으며, 사회  안정을 해친

다는 에서 보험범죄에 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Ⅲ.  보험범죄의 특성

보험범죄의 특성을 악하는 것은 보험범죄를 막기 해서 매우 요

하다. 범죄의 특성을 악하고 그에 따른 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효과

으로 보험범죄를 막기 한 가장 요한 작업 의 하나이다. 보험은 

불확실한 사고를 담보 험으로 하고 있어 보험범죄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기법들도 개발되고 있으나 보험범죄는 공통 인 

특성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

1. 계획  범죄성

보험범죄는 보험사고를 의도하지 않았던 연성 보험사기를 제외할 경우 

일반범죄 행 와는 달리 사 에 치 한 계획에 따라 범죄를 지른다는 특

징이 있다. 보험을 매개로 범죄를 지르는 경우 제도를 악용하기 해서는 

보험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보험약 의 내용, 보험 련 법규에 한 규정

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역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며,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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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출한 비용과 범행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보험 액을 비교하여 가

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우선  상이 되는 것이 보험가

입자의 경제력에 비해 보험 액이 고액인 보험 을 상으로 하게 되며, 보

험범죄가 발각되지 않도록 조사요원의 조사  손해사정업무를 소홀히 하는 

보험회사들을 주로 선택하게 된다는 에서 보험범죄는 사 비가 필요한 

계획  범죄성을 가지게 된다. 보험범죄는 고도의 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

람도 있으나, 고도의 지능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일반인이 필요에 따라 보

험지식을 습득하는 정도로도 보험범죄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 죄의식의 결여

보험범죄자들은 죄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극 으로 보험범죄

를 지르지는 않더라도 교통사고 발생시 아  곳이 없어도 장기간 입원

하는 등 소극 으로는 보험제도를 악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공 보

험의 경우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그 여를 

지 받기 하여 불법 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범죄로 여기지 않는 경

우가 많다. 특히 공보험범죄의 경우 리공단이나 감독기 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험요율의 인상 등으로 국민의 부담의 증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극 으로 범죄의 방지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의료기 의 부정청구도 늘어나 감기나 소화불량 환자 8,000여명을 인격장

애, 강박장애 등의 정신질환자로 둔갑시켜 6개월에 걸쳐 약 4억 5천만원

의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가 발되기도 하는 등 문직 종사자들을 포함

한 보험  부정 여를 노린 행 가 계속 발되고 있어,7) 우리나라의 보

험범죄에 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보험범죄자는 다른 범죄자와는 달리 자신

이 얻으려는 이득이 부당한 이득이라는 것은 인식하지만 죄의식을 별로 느

끼지 않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죄의식의 결여는 보험범죄에 한 

용  사회분 기와도 계가 있다. 부당 여 신청, 사고과장 등 기회사기

에 하여 부분의 사람이 죄의식을 크게 느끼지 않고 유혹을 느끼기 때문

에 강력한 처벌에 해 부정 이고, 보험사는 업 심의 정책마인드 때문

7) 보건복지부, 허 ․부정청구 요양기  사례, 2003년 국정감사자료, 20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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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용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풍토도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조직  범죄성

보험범죄는 단독범인 경우도 있으나 주로 2인 이상의 공범에 의한 범

죄행 가 많다. 를 들면, 가족이나 친족을 참여시킨다거나 주 에 있는 

이해 계인을 끌어들이는데, 이것은 보험사고를 장하거나 범인 자신이 

범죄 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

은 고액이거나 여러 보험사에 수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범죄를 야

기하며 동시에 여러 가지 범죄행 를 유발하게 되며, 돌아가면서 역할을 

바꾸어 계속 으로 범죄를 하게 된다.

이 게 조직 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내부종사자의 묵인, 

방조, 공모행 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워 이들의 조가 필요하다. 특히 

보상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상품의 특성상 상품정보와 보험사의 사

정을 아는 모집종사자들의 개입 없이 계속 , 조직  범죄가 이루어지기 

해서는 내부종사자의 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실 경쟁과 비용

감 노력 등과 형식 인 사내교육  구상제도의 미비 등의 복잡 인 요

인으로 보험모집 종사자들의 도덕  해이를 낳고 있다. 보험모집인 뿐만 

아니라 경 합리화를 명분으로 한 구조조정은 보상이나 손해사정 직원의 

조직충성도를 약화시켜 범죄유혹에 쉽게 빠지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어 내부 직원들의 공모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4. 의 입증의 어려움

보험범죄가 성립되기 해서는 이득을 얻기 해 고의로 행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고의를 입증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특히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는 자동차사고의 경우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수사권이 없는 보험사가 고의를 입증하기는 실 으로 힘든 상황이다. 이

러한 사정 때문에 월수입보다 많은 액을 월보험료로 납부한 가입자가 교

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료의 지 의무가 있느냐가 문제되기도 하 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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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증의 어려움은 보험 련 기 간의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더욱 

가 되는 경우가 있다. 각 기 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과 정보의 

공유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태도 때문에 정보수집과 공유가 어

려운 상황은 범죄 의의 입증을 더욱 힘들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아울러 경ㆍ요추 염좌 등에 한 진단의 주 성, 보험범죄 문수사 인력

의 부재, 목격자 신고율 하 등도 의입증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다.

5. 폐해의 간 성, 범 성

보험범죄는 외견상 보험사에 직 인 피해를 주는 것 같지만, 보험료 

인상을 통해 피해 주체의 이, 즉 피해당사자가 재 보험계약자 뿐만 

아니라 미래의 보험계약자에게까지 확산된다. 보험료 인상은 즉각 으로 

실을 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사기  범죄로 인해 직

인 피해를 입고, 재  미래의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간

인 피해를 입는 것이다.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다른 범죄와 같이 일차 인 피해자이고, 다

음으로는 보험회사도 피해를 본다. 그리고 결국은 범죄와 계없는 다수

의 보험계약자에게도 피해의 향을 미친다. 보험범죄에 의해 발생한 피

해 액은 결국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그 비용을 계산하여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인상된 보험료로 계약하게 된다. 미국 보험범죄국(NICB)에 따르면 미국

에서는 한 가구당 보험범죄로 인한 손실을 충당하기 하여 연간 200달러

를 추가 보험료로 지불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9) 미국보험자연맹은 범

죄로 인한 비용은 연간 미국 가사비용인 167달러와 같다고 한다.10) 

보험범죄는 경제범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8) 1997년 6월 17개 보험사에 46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의 경우,  

보험사들은 자신의 월 여의 2배에 이르는 보험 을 납입한  등을 들어 자살의 의혹

을 제기하면서 보험  지 을 거부한 경우가 있다.

 9) “Insurance Fraud : The $20 Billion Disaster” Insurance Fraud Facts, 1997 NICB; 

http://www.nicb.org/reportripoff/factpages/insuranceFraud Overview.html. 

10) Carris, RichardㆍColin, Michael A, “Insurance Fraud and the Industry Response,” 

CPUD Journal, Summer 1997,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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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되지 않거나 일반 국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자기가 피

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경제범죄는 피해자의 

집합성과 불특정성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해의식이 거의 없다. 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되는 것이 특징이 된다. 보험범죄도 경제범죄의 

하나로 종국 으로는 일반 보험계약자가 피해자가 되고 나아가 국민 체

가 피해자가 된다. 오늘날 보험은 생활에 필수 이며, 강제  성격의 보험

이 늘어나면서 범죄로 인하여 보험료의 상승은 국민경제에 미치게 된다.

Ⅳ.  보험범죄 방지를 한 정책  개선방안

1. 법  개선방안

가. 보험범죄에 한 처벌조항의 신설

보험범죄를 막기 해서는 보험범죄의 유형을 분석하고 유형별 특성에 

따라 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법 ㆍ제도  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사기죄와 특정경제가 처벌상에만 보험범죄 처

벌규정이 있어 보험범죄의 변화에 능동 으로 처하지 못하고 있다. 보

험범죄는 경제의 사회의 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로 경제범죄의 양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한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보험범죄

에 한 처벌조항의 신설은 보험범죄에 직  혹은 간 으로 참여하게 

되는 이해 계자에게 보험범죄 내지 보험사기의 법성을 분명하게 인식

시켜 범죄를 억제하기 한 형사정책상의 고려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

다.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 의 사취행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  피해를 주게 됨은 물론 경제질서를 괴하는 

한 범죄행 이기 때문이다.11)

이에 한 방안으로 보험학계에서는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하는 방안

을 선호하고 있다.12)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의 정의  범

11) 황만성ㆍ신의기ㆍ탁희성, 우리나라 보험사기 방지 선진화 방향 연구,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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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조사국, 보험사기행 에 한 처벌규정, 보험사업자에 한 

규제, 각종 보고서 제출의무  내용, 면책권에 한 사항, 자료제출의무

에 한 사항 등이 포함하여야 한다.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피해에 한 

원상복구를 신속하게 하기 해서는 처벌규정에 형사  처벌 뿐 아니라 

민사  제재에 한 규정도 둘 필요가 있다. 한 민 보험 분야에서는 

보험감독당국 그리고 사회보험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 등이 각기 보험사기

를 담하는 보험사기조사국의 설치  운 에 한 규정을 제정하여 보

험사기조사국이 법  근거를 가지고 사기 의자들에 한 조사권을 갖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견은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에서 2001

년 21개의 생명보험회사  12개의 손해보험회사 등 총 33개의 보험회사

를 상 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국

내의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 에 한 처벌규정’에 해 약 97.0%가 그 

필요성을 그리고 ‘감독당국내 보험사기방지국의 설치‘에 해서는 약 

66.7%가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보험범죄 내지 보험사기에 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보험사기방지법 등 단행 독립법률의 제정

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약 69.7%).13)

다른 한편으로는 형법이나 보험 련법규에 보험범죄에 한 처벌조항

을 신설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14) 형법의 개정은 쉽지 않기 때문에 

차 증가하는 보험범죄에 효과 으로 처하기 해서는 행 보험 련

법규에 보험범죄에 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각 행 불법에 부합하는 형

벌을 부과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

다.15) 그러나 기존 형법조항과 복되는 부분, 특별법에 의해 가 처벌16)

12) 안철경ㆍ박일용, 보험사기 발  방지방안, 127면 이하; 조해균ㆍ양왕승, 범 국가  

차원의 보험사기 처방안에 한 연구, 184면.

13)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보험사기 리, 2001. 12, 51면 이하.

14) 이병희, 보험범죄론, 198면; 탁희성, 보험범죄에 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145면 이하.

15) 탁희성, 보험범죄에 한 연구, 146면.

16) 특정경제범죄가 처벌 등에 한 법률 제2조 1호 에서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

자”  같은 조 제2호 다에서는 “보험료”라고 명시하고 있어, 보험범죄는 일정한 경우 

특정경제범죄로 이 법에 따라 가 처벌 될 수 있다. 즉 특정경제범죄가 처벌 등에 

한 법률 제3조에서는 형법 제347조(사기)․제350조(공갈)․제351조(제347조  제350조

의 상습범에 한한다)․제355조(횡령․배임) 는 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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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부분 등과의 계를 살펴본다면, 행 형법(제347조 이하)에 보험사

기나 보험악용에 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어느 방법이든 보험범죄의 처벌규정을 신설하는데 있어서는 주의할 

이 있다. 명확하게 개념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보험범죄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와 보험범죄로 포 할 수 있는 불법행 의 범주를 설정하고, 보험범

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 보험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사법  제재의 경 을 정하고 형법과 복되는 범죄유형에 해서

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과 균형을 잃지 않는 범  내에서 형을 가

ㆍ감경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보험범죄에 한 정한 형량을 논의하기 

해서는 먼  종래 우리나라 법원에서 보험범죄에 한 양형의 황을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형량의 조정

보험범죄에 해서 엄벌규정을 둔다고 해서 반드시 효과 인 것은 아

니기 때문에 정한 형량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 특정경제범죄가

처벌법의 기 이 보험사기의 경우 지나치게 높아 실제 용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하향조정이 필요하며,17) 조직  보험사기에 해서는 가담정도에 

따라 가 처벌을 하는 등 실효 인 처벌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한 소극

 보험범죄에 해서도 경우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범죄는 행법상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원 이하의 벌

범한 자는 그 범죄행 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  취득하게 한 재물 도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이

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 양형 실무상으로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할 경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

다. 마약범죄의 경우 단순운반의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통상 1년 미

만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단순투약사범과의 균형상 상 작량감경을 하여도 2년 6월의 실

형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무 형이 높아 실제로는 2년 6월의 징역형에 집행유 를 

선고하는 것이 부분으로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은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보험범죄의 경우 실형선고율이 60% 에 머물고 있고, 실형선고자의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실형선고자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황만성ㆍ신의기ㆍ탁희성, 우리나라 보험사기 방지 

선진화 방향 연구, 5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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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실형 1년 이하인 경

우가 64%에 이르고 있다. 이는 특별법에 의한 형량의 가 만이 보험범죄의 

근본  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18)

그러므로 법정형의 가  이외에 보험범죄의 행 유형을 명확하게 법률

에 규정하고 보험범죄의 행 태양이나 조직  가담의 정도 등에 따른 차

별화와 더불어 형벌의 신속ㆍ엄정ㆍ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보험범죄 련 

법규의 규범력을 높이는 것이 효과 일 것으로 생각된다. 즉, 보험범죄를 

지르면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통하여 보험범

죄에 한 일반인의 인식을 환토록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보험범죄에 

한 일반 방효과  특별 방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소극  보험범죄를 처벌할 경우 지나치게 보험사나 보험 리공단 편의 

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치료받아야 할 환자가 제 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에 해서는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일견 퇴원이 필요한 환자로 보이더라도 계

속 입원의 필요성 여부에 해서는, 문가로 구성된 원회에서 이를 

단하게 하는 등 환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 의 

산정 등에서도 제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재 우리나라의 보험범죄

의 문제는 심각한 수 에 이르 으며, 비상식 이고 엽기 인 보험범죄가 

빈발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형화, 조직화, 지능화되면서 경제, 사회

에 미치는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에서 소극 인 보험범죄에 한 규정

을 두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보험범죄의 특성과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보험범죄에 한 형

벌의 정성을 확보하기 하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보험범죄에 따라 

다르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생계형 보험범죄인 경우에는 이미 법정형

이 충분히 높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실제의 수사나 재 에서 이를 고려하

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생계형 보험범죄의 경우에도 그 편취 액이 과다

한 경우에는 재의 특별경제범죄가 처벌법의 조문으로도 가 처벌할 수 

있으므로 편취 액의 경 에 따른 정한 양형은 재의 법률로도 충분하

18) 물론, 법정형의 경 에 따라 사물 할이 달라지거나 구속기 , 검찰의 구형기  등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형사 차의 진행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법원의 선고형 

자체에 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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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행법상 보험범죄가 명시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험범죄의 개념  그 행 유형 등을 형법이나 보험업법 등에 

구체 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조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험범죄에 하여는 이에 한 새

로운 처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폭력조직이 개입하거나 치

하게 조직 으로 이루어지는 보험범죄에 하여는 범죄의 공모의 정도, 주

도  역할의 여부 등에 따라 형벌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특별경제범죄가 처벌법의 개정은 이러한 조직  

보험범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Ⅴ.  보험범죄에 한 수사체계의 합리화

1. 행 보험범죄에 한 조사체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나 보험사업자가 사고 발생원인에 하

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  지  여부가 결정된다. 보험사고 조

사는 보험에 한 보험  청구가 수되었을 경우에 법한 보험사고가 

아닌 사기 인 사건을 발견하기 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고 

조사는 보험범죄를 발하고 방지하는데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보험사

고 조사는 경찰의 수사와도 한 계를 가지고 있어 살인사건 등은 수

사가 진행될 때 보험과의 연계성을 추 하게 된다.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보험사고는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국한된다.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하여 보험사고조사는 신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액의 생명보험계약이 피해자의 사망직 에 체결되었거나, 생명보

험의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친족 이외의 자이거나, 수익자가 계약체결 후 

변경된 경우 등에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보험범죄의 상이 되는 계약은 부분 보험 이 고액이고, 재해특약

이 있고, 보험가입 후 보통 6개월 이내에 다수 발생한다. 보험범죄 여부를 

조사하기 하여는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피의자 등의 상황 컨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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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인이 권유하지 않은 자진가입 등 보험가입 상황이나 보험 액  가정

환경 등을 조사해야 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피보험자의 사망시까지의 

기간이나 보험 계자의 주변  배후 계 등을 조사해야 하며, 이 조사에

는 보험사와 경찰간의 유기  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범죄에 한 문 인 수사를 하는 조직이 없다. 

마약이나 조직폭력 등에 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담수사조직을 두

고 있으나, 보험범죄에 한 문수사조직은 없다. 경찰에서는 경찰청 지

능범죄수사과를 심으로 손해보험 회의 건의에 따라 기획수사가 연 

1-2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19) 보험범죄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수사

에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보험범죄에 한 기획수사를 통

하여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새로이 인식하게 되었고 2001년 8월 국 경찰

서에 보험사기 수사 담반을 편성하도록 지시하 으나, 다른 사건까지 

맡고 있어 보험범죄만을 담하지는 않고 있다.

수사기 이 아닌 행정기 에서 보험범죄 의를 조사할 수 있는 기구

로는 보험업법에 근거한 융감독 원회( 융감독원)와 기타 사회보험

련법에 의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 리공단), 노

동부(근로복지공단)가 있다. 특히 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그 

책을 마련ㆍ추진하는 별도의 담조직으로 조사3국을 설치하 으며, 이 

조직은 이후 보험조사실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이들 기 은 수사권은 없

고 단지 행정조사권만을 보유하고 있고 그 권한도 제한 이어서 보험범죄

의 의가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기 해서는 수사기 에 수사를 의

뢰하여야 한다. 수사의뢰를 하더라도 담수사부서가 없어서 신속한 수사

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른 사회보험 련 감독조사기 도 마찬가지

의 행정조사권이 있으나 보험범죄에 한 발  형사처벌에 한 노력

이 융감독원보다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하는 사고조사의 법 인 근거는 생명보험표 약 이다. 여기에

는 “계약자, 피보험자 는 수익자는 고지의무 반의 효과와 련하여 의

19) 손해보험 회는 보험범죄의 근 을 하여 경찰청과 수시 업무 의를 통하여 2001년

부터 지능범죄수사과 주 으로 매년 1-2회에 걸쳐 공익범죄 근  차원에서 실시되는 

보험범죄 기획수사를 극 지원하고 있다. 상세한 것은 손해보험 회, 손해보험 회 60

년사 참조.



1376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통권 제71호, 2007․가을호)

료기  는 경찰서 등 공서에 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0) 이 규정에 의거하여 보험범죄의 방지를 하여 보험사와 

융감독원 등 련기구에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보험범죄가 

격히 늘어나면서 직 인 손해를 보게 되는 각 보험사별로 보험범죄에 

처하기 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주로 손해조

사  손해사정업무를 철 하게 하여 범법행 를 발하여 보험 의 지 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의 부작용

은 범죄가 의심되는 사고에 한 보험 의 지연지 과 보험 의 불지 으로 

인하여 보험사에 한 외공신력이 약화되고, 일반인의 보험사에 한 불

신이 증가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이 생기자 정부는 보험범죄에 처하

기 한 개개 회사의 자구노력과 함께 업계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구

하 으며, 이에 호응하여 극  응방안이 나오게 되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1996년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보상조직 내에 보험

범죄 문조사조직인 특수조사 (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s)을 설치

하기 시작하 으며, 이후 해상, 동부화재, 제일화재, LG화재의 순으로 

특수조사 을 설치하여 보험범죄의 발을 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보험사들도 보상센터 내에 직 수사 이나 

교통경찰 을 채용하여 문 인 조사를 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주로 

손해보험업계를 심으로 책이 나오고 있는 것은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

차보험, 화재보험 등 보험 을 노린 범죄의 상이 되는 행 가 많기 때문

이며, 상 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이에 한 심이 은 편이다. 

그러나 개별회사 차원의 보험범죄 방지노력은 그 한계가 있으며, 보험

범죄가 문화, 지능화, 집단화되면서 체계 인 공동 응의 필요성이 차 

높아지자, 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2000년 7월 손해보험 회 내에 보험

범죄방지 책 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그 산하에 보험범죄신고센터와 

특별조사반을 두어 특수보험범죄, 집단  보험범죄, 조직  보험범죄에 

처하 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2년 3월에는 보험범

죄방지센터로 확  개편하 다. 융감독원은 보험조사실을 두고 보험범

죄방지 련 정책 수립, 보험범죄 기획조사  조치, 보험범죄 조사기법 

개발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 표 약  제28조의 제2항은 1994년 12월 22일에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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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재의 보험범죄에 한 조사는 본격 인 수사가 행해지기 에 보험사

의 사고조사에서부터 시작된다. 보험사의 조사는 수사권이 있는 상태에서의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우선 가입자의 고지의무와 련

하여 의료기  등에 한 회사의 조사에 계약자, 피보험자 는 수익자는 

동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 으로 보험  수익자의 입장에서 

한 보험가입을 범죄 목 으로 하 다면 극 으로 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보험회사에서 어느 정도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의문

이다. 조사는 조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부분 탐문에 의하

거나 련 자료를 열람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

서 불법 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나 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자료의 열람과 련하여 병원의 진단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면 보험범

죄를 발하기 쉬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조를 통하여 필요한 

경우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면 보험범죄를 발하고 불법한 부를 막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기록 열람21)에 문

제가 제기되는 것은, 조사과정에서의 개인의 인격 내지 명 의 침해가능

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보험범죄를 목 으로 한다면 건강보험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못하다.

수사기 과의 업무 조 계도 문제가 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경

찰이 조사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고경 에 하여 경찰과의 업무

조가 되지 않아 불필요한 조사에 시간을 쓰게 되는 낭비가 발생한다. 경

찰의 경우 조서공개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조가 잘 되지 않는다. 그

러나 경찰의 업무를 해서는 보험회사 등에 업무 조를 요구하며,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하여야 한다. 이처럼 일방  계에서 조

계로 나아가 경찰과의 업무 조가 제 로 이루어진다면 보험사고의 조

사가 쉬워지고, 경비와 시간의 약을 가져와 신속한 사고처리로 보험계

약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으며 보험범죄의 효과 인 인지에도 도움이 

21) 재 공식 으로는 보험회사에서 공문을 발송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열람을 요

청하고 있으나, 실질 으로 보험공단에서는 민원제기 등의 이유로 내부 으로 열람에 

하여 소극 으로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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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융감독원  보험업계가 보험범죄 정보에 

한 유기 인 조사 조체제를 구축하여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

요가 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험범죄

조사 유 기 과의 조사 조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을 감안할 때 보험범죄에 한 조사와 련하여 보험실무가인 

보험회사측과 수사기 의 한 정보교환이 요구된다. 실제의 사건에서 보

험사가 사건해결에 기여한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부

분 고액의 보험 을 노리고 다수의 보험에 복가입한 후 범죄를 지르는 

경우에 보험 지 을 한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수가 있으며, 보험사간 

정보공유가 되면 더욱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의 보험범죄 수사상 해결방안은 아직 미흡한 수 에 머무르고 있다. 아직 

수사기 이 극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사에서도 이미지의 

실추 등을 고려하여 소극 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경찰과 조하여 

수사를 하면 보험  지 에 하여 당사자와 많은 분쟁을 야기할 것이고, 

이런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게 되면 보험회사의 신뢰에 악 향을 미쳐 업

활동에 지장을 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보험사고에 한 

신고를 기피하고 소극 인 처리자세로 말미암아 문제가 커지게 된다.

3. 담수사반의 편성

보험범죄에 효율 으로 처하기 해서는 련부처의 유기 인 력

이 매우 요하다. 보험범죄의 경우 방치할 경우 국민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이를 사 에 막는 것은 매우 요하다. 우선 보험범죄문제에 한 

종합  응책 마련을 해 통령 는 국무총리산하에 보험범죄에 한 

종합  조율을 할 수 있는 의체를 둘 필요가 있다. 이 의체에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교육인 자원부 

등 련부처의 계자, 손해보험 회, 생명보험 회, 국민건강 리공단, 보

험심사평가원 등 민간기 과 계 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의체의 회의는 1년에 3-4회 정도 주기 으로 개최하여 요 사안에 해 

논의하고 보험범죄의 험성을 이기 한 력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결정된 정책을 구체 으로 시행하기 해서 각 부처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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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부서에서 할 일들을 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보험범죄에 한 

처에서 가장 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경찰의 역할이 요하다. 경찰

의 역할을 다하기 해서는 경찰청에 보험범죄를 담하기 한 어도 

과단 의 담부서를 두어 보험범죄문제에 하여 상황 단을 하고 응

방안에 하여 종합 인 분석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

다. 각 지방경찰청별로는 보험범죄 담반을 두어 기획수사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주요 경찰서에도 보험범죄 담반을 두어 상시 

보험범죄에 한 수사를 하도록 한다. 보험범죄 수사는 고도의 문성이 

요구되는 역이기 때문에 담반의 요원에게는 교육을 통하여 문성을 

높이고 교육을 받은 요원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범죄를 담하는 부서에서는 

보험범죄에 한 분석과 로 일링 등을 통해 자료를 축 하고 이들 자

료를 문요원들이 공유하도록 하여 업무의 문성을 높여야 한다.

보험범죄에 한 조사는 각 보험사의 특수조사요원들이 문성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수사시 이들과의 력도 요하다. 아직 우리나라는 민간

조사원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험범죄 수사시 이들이 수사

과 동일한 자격으로 수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재 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의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조사원과의 조는 법에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보험사의 직원이 수사

의 면에서 활동하는 것은 곤란하고, 참고자료의 제공과 강제수사가 아

닌 임의수사시 도움을 주는 정도의 조가 당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

으로는 범 한 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조사원의 업무와 자격 

등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험범죄에 한 수사를 해서는 과학 인 지식과 장비의 도입 한 

매우 요하다. 과학장비를 갖춤으로써 효과 으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

으며, 인권침해의 시비를 막으면서 소기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다는 에

서 장비의 도입 한 매우 요하다.

4. 조사의 효율화와 민간조사원 제도의 도입

조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한 방안의 하나로 민간조사원22)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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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도 극 으로 논의되고 있다. OECD회원국은 부분 민간조사원제

도가 있는데 분야별로 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법률 문 민간조사원은 

주로 소송사건을 문으로 변호사들이 소송을 해 필요로 하는 증거를 

수집하거나 피고의 변호를 돕기 해 증거, 증인을 확보하는 등의 일을 

하며, 업무와 련하여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도 한다. 보험과 련해서는 

주로 보험 을 노리고 자해행  등 보험사기를 행하는 사람들에 하여 

조사를 시행한다. 미국 부분의 주와 랑스, 스페인, 캐나다, 독일, 호주, 

싱가포르 등 상당수의 국가들이 엄격한 자격시험과 훈련을 거쳐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민간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면 구

나 민간조사원을 할 수 있다. 민간조사원은 의뢰인의 이익보호를 해 사

설경호, 경비용역, 신용정보서비스, 심부름센터, 경 컨설 을 망라한 ‘종

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의의 ‘보안’개념으로 정의된다. 이  

‘경제보안 ’으로서의 민간조사원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23)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만이 유일하게 거의 제한 없이 사건에 한 조사

를 할 수 있다. 민간조사와 련하여 신용정보 조사업이 채무회수 목 이라

는 제한은 있으나 채무자의 자산  소재조사를 할 수 있는 등 합법 으로 

상 를 조사할 수 있는 일부 업무를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종 한 

사업체의 조사에 국한될 뿐 개인에 한 조사는 하고 있고 최  출자  

규정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개인이 진입하기 힘든 상황이다. 행정사(行政士)

의 경우도 일부 조사업무를 허가하고 있으나 허가 역범 는 불확실하다. 

민간조사업무에 해 언 을 하고 있는 행 '신용정보보호법'에는 소재

악, 사생활 조사, 탐정의 명칭 사용을 지하고 있다(신용정보보호법 제26

조). 그러나 실 으로 컨설 이란 간 으로 업을 하는 경우 그 한계를 

분명하게 기는 어렵다. 2000년 ‘한국민간조사사(PI) 검정 회’가 생기고 탐

정을 의미하는 '민간조사사' 아카데미가 설립되고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회가 발행하는 민간조사사 자격증을 받고 보험회사, 변호사 사무실 등에 진

출, 보험사기 조사, 법정사건 조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처럼 실무에

22) Private Investigator를 번역할 때 과거에는 탐정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 으나 근

래에는 이를 직역하여 민간조사원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탐정이 범죄수사와 

련하는 인상을 주고 있어 최근에는 민간조사원이라는 말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법안에도 탐정이란 용어 신 민간조사원 는 민간조사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3) 주간동아, 제348호, 2001.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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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민간조사라는 사회  요구를 극 수용하고 있으나 법 인 근거가 박

약하여 활동에 지장을 래할 수 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개인의 사생활 

조사업무를 벗어나 경제범죄 수사, 해외도피범인 송환, 보험범죄 수사, 항공

기 사고 조사 등 문 인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OECD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외국의 민간조사업이 이미 컨설  등의 업종

으로 지 을 설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식 으로 민간조사업이 허용

되지 않으므로 이들 외국인의 조사업은 불법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실을 감안할 때 보험사기 련 조사와 련하여 보험범죄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사와 련한 법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

은 조사에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조사결과 보험사들이 특히 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손해보험사의 91.6%, 생명보험사의 85.7%가 보험범죄에 

한 법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24) 특히 손보사는 법제정이 필

요한 이유로 보험사기 조사행 의 근거마련을 가장 많이 들고 있으며

(52.2%),25)생보사도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의 체계화(40.0%) 다음으로 많은 

답을 하고 있어(30.3%)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험범죄에 한 법규정 제정시 보험사기국에 한 조사권 부여와 련해

서는 어떤 형태로든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체의 손보사는 100%, 

생보사는 95.2%를 차지하고 있어,26) 조사권을 부여할 필요에 하여는 의

견일치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기 조사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  장치

로는 손보사와 생보사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손보사는 검찰청 내

에 보험사기 담  설치와 검찰, 경찰, 보험회사 등이 공조하는 의체 

운 이 각각 50%로 나타나고 있으나 생보사는 의체 운 이 57.1%로 높

게 나타난 반면 검찰청 내 보험사기 담  설치는 9.5%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신 손보사에서는 응답이  없었던 의료기   정비업체의 

자료제공의무 부여가 28.6%, 검찰 견이 4.8%로 나타나27)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각각 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조사원제도의 도입은 부정 인 측면보다는 정 인 측면이 더 클 

24) 안경철ㆍ조혜원, 깁경환, “국내외 보험사기 리 실태분석 : 선진사례  설문분석을 

심으로,”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2, 3, 101-102면.

25) 앞의 책, 102면.

26) 앞의 책, 104-105면.

27) 앞의 책, 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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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보험범죄 수사시 경찰  검찰의 비 문성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보험범죄에 

한 수사는 개별 검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보험범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담당 검사는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보험범죄에 

한 자료도 축 되어 있지 않고 마다 따로 리해 사건이 발생하면 일

단 보험범죄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야 하는 비효율  응체계를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 보험범죄 담조직이 구성된다면 이러한 수사의 단 은 

피할 수 있을 것이며,28) 나아가 지속 인 계유지를 통하여 력체제가 

강화됨으로써 효율 인 보험범죄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에서 

재 국회에 계류 인 2개의 민간조사원 련 법안29)에 한 논의를 거

쳐 법안의 통과될 것이 요구된다.

5. 정보공유 체제 구축

가. 정보공유의 필요성

보험범죄가 지능화, 조직화되면서 같은 조직이 여러 건의 보험범죄를 

지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범죄 방과 발  방지를 한 정보공

유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회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고액계약  사고보험  지 조회시스템을 개선하여 보험

범죄 유의자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정보유출

에 따르는 민원발생가능성을 축소하고 한 정보의 효율성  활용성을 

높이는 데 을 두고 있다.

보험범죄가 조직화되면서 반복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로 일링 

기법을 통해 련정보를 분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범죄의 발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문제되는 보험의 가입을 사 에 차단함으로써 범죄

방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력을 강화하기 하여 손

해보험 회는 근로복지공단과 력 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확 하여 

28) 안철경, “모럴헤 드의 경제학  이해  효과  응수단 연구 -법제  측면의 인

라 구축을 심으로,” 보험개발연구, 제11권 제1호, 2000. 3, 56-57면.

29) 이상배 의원 표발의안과 최재천의원 표발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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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정보를 집 하고 있는 은행연합회를 비롯하여 납세정보를 갖고 있는 

국세청 등 유 기 과의 조가 필요하다. 한 동종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 자료를 집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공동노력의 그 성과는 제한 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효율

인 방지 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보험범죄자들은 생ㆍ손보 구분 없이 

범죄를 지르고 있으나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한 정보시스템의 운 이 

생ㆍ손보 분야로 구분되어 별도로 운 되고 있으며, 운 주체도 생명보험

회, 손해보험 회, 보험개발원 그리고 재보험회사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생보사와 손보사는 각기 자기 분야에 한 정보자료만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 으로 보험범죄에 처하는 데 한계가 있게 된다.  정보시

스템 구축과 정보시스템 운 에 필요한 비용지출이 복 으로 이루어져 

경제  효율성이 떨어진다.

보험범죄 방지를 한 조사ㆍ연구활동도 생보 회, 손보 회, 보험개발

원 등에서 각각 수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조사ㆍ연구가 조직 이며 체계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상호 연계가 되지 않고 있어 상호보완과 상승작

용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보험범죄에 효과 으로 처하기 해서는 

사 인 방책이 필요하다. 부분의 제도가 사후 인 정보의 제공에 

목 을 두고 있어 보험범죄를 사 에 방할 수 없는 구조  모순을 가지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제도별 연계성이 미약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

으며, 비효율 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2005년 8월 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  행 에 

한 융감독 원회의 조사근거를 명확히 하고, 융감독원장이 보험 련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 등에 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이용한 불법행 를 효율 으로 근 할 수 있도

록 하기 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되었다.30) 이 가운데 가장 심 인 

것이 융감독원장이 보험 련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필요한 자료

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

공단에 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다(안 제162조의2 신설). 

이는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보험범죄를 막기 한 것으로, 이들 기 에 

하여 피보험자의 질병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를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30) 민주당 김효석 의원 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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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 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는 보험범죄 가운데 사고와 무 한 기

존의 질병을 이용하여 범죄를 지르는 경우와 허 진단서의 발  등을 

통하여 범죄를 지르는 경우를 효율 으로 차단하기 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유사사례

정보공유의 문제 은 개인의 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해 발의한 측은 이러한 우려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

보제공요청권은 보험을 악용하여 사회 으로 악 향을 끼치는 보험사기자들

로부터 선의의 피해자인 보험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한 보완조치로 융감

독 원회가 보험사기를 조사할 때 범죄 의가 높은 경우 의를 입증하여 

보험의 수를 막기 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기 인 

감  역시 비 보호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민간보험사나 보험설계사에 자

료가 출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31) 조사유형은 고의

사고 유발, 사고 장  보험사고를 하게 과장하는 행 , 보험 을 편취

할 목 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시기를 조작하는 행 , 그밖에 부당하게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 을 수령하고자 하는 행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이와 련하여 국회 재정경제 원회는 보험사기 행 에 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해서 의자의 질병정보 등에 한 자료를 이용할 필

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청할 자료

는 엄격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이를 다른 기 에 제공

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으나, 정부기구인 융감독  소

속 공무원은 비 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개인정보유출 문제에 한 비책

이 마련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32)

반 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치료와 질병에 한 자료는 가장 민감한 

사생활의 일부이며 이를 보험조사에 제공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커

다는 에서 반 하고 있다.  의료법상으로도 의료기  종사자가 치료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설하거나 열람,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을 생각할 때 자료제공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실질 으로 반

31) 김효석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skim.pe.kr/ 참조.

32) 성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05. 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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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장 큰 이유는 악용의 가능성이다. 즉 개인의 정보보호와 련하여 

보험사기조사라는 특수성이나 감 의 비 유지 의무를 감안하더라도 정

보의 오남용을 막을 장치 없이 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 이 있으

며,33) 시민단체와 의료 련 노동조합들은 리를 추구하는 보험사의 필요

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이 가장 큰 반 이유이다.

즉 정보제공요청권을 통하여 자료를 축 함으로써 우량고객을 상 로 민

간의료보험의 도입을 통해 의료보험을 2원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이 있다. 한 개인정보침해에 한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 개인의 정보는 

보호의 상이다. 행법에서도 개인의 정보보호를 하여 범죄수사나 재

에 필요한 경우, 법률이 규정한 업무수행을 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

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다른 목 으로 이

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정보공개에 하여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외 으로 

공개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의 질병정보는 재 과정에서 공개되는 경우가 

있다. 행 의료법은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개인의 진료기록을 다른 사람에

게 내주지 못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34) 그러나 재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병원에 의료기록을 내도록 ‘문서송부 탁’을 

할 수 있다. 실제 재 과정에서 보험사에서는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보험사가 요청하면 재 부는 행 으로 병원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이 조항의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

법 318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

황에서 진료기록을 제출할 것인가의 여부는 병원이 법에 의하여 단할 문

제이며, 법원의 요청은 법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병원이 의료법 반여부

를 검토하여 제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원의 요청이 있어도 개인의 의

사를 무시하고 의료기록을 제출하면 의료법에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

나 실제 부분의 병원은 법원의 요청을 강제 인 것으로 받아들여 제출요

구가 있을 때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일반 이다. 병원

이 의료기록을 제출할 때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에 한 

침해가 될 수 있다.35) 따라서 개인의 정보보호를 어떻게 철 히 할 수 있을 

33)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

34) 의료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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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가 이 문제의 해결을 한 건이 될 것이다.

환자의 질병정보에 한 자료제출 요청권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개

인의 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자료제

출요청의 근거가 되는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 을 수령

하고자 하는 행 ’가 범 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헌

법17조, 37조) 규정에 배될 소지가 있고, 특히 국민의 신뢰를 상실할 우

려가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의 방지를 한 자료제출 요청권을 인정하되 

개인의 비 보호를 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료제공 요청과 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사안으로 가장 유사한 것이 

수사를 한 자료요청이다. 수사를 한 자료요청은 범죄수사를 한 것이

며, 그 목 도 범죄수사에 국한된다. 그러나 이 경우 자료제공의 범 는 

매우 범 하다. 1997년 12월 ‘ 융실명거래  비 보장에 한 법률’(법

률 제5493호)이 제정된 후에는 융거래 자료를 통하여 정확한 거래내역과 

거래에 계된 련자를 쉽게 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자료의 활용에 

하여는 2001년 9월 제정된 ‘특정 융거래정보의 보고  이용 등에 한 

법률’(법률 제6516호)에 의하면 불법재산 는 자 세탁행 와 련된 형

사사건의 수사, 조세  세 범칙사건의 조사나 융감독업무에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 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ㆍ국

세청장ㆍ 세청장 는 융감독 원회에 제공하며, 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

국세청장ㆍ 세청장ㆍ 융감독 원회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융정보분석원장에게 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6)

이 밖에 세무 련 자료를 통한 자산상태의 악37)과 련하여 수사

상자의 과거 부동산에 한 취득․양도  재의 소유 황과 소득세에 

한 소득의 종류, 사업자명, 할세무서, 수입 액, 소득 액, 소득세 납

부실  등을 확인한다. 국세청의 국세데이터베이스 리규정은 부동산의 

취득, 양도 등의 자료가 외부기 에 제공되는 경우를 ‘부동산투기사범’과 

‘세 포탈’에 한 단속목 을 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35) 한겨 신문, 2006. 2. 6.

36) 특정 융거래정보의 보고  이용 등에 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항.

37) 서울지방검찰청, 선진 마약수사기법 사례,  2003년,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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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래방지에 한 특례법에 의한 마약사범에 한 불법재산의 몰수․

추징은 세 포탈에 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세데이터베이스 자

료를 이용할 수 있다. 자료의 이용을 해 인 한 세무서 세원 리과에 

공문으로 요청하며, 세무서는 지방국세청을 거쳐 국세청 본청으로부터 승

인 차를 받고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수사와 무 하게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학술진흥  학자

출 신용보증 등에 한 법률’의 규정을 들 수 있다. 이 법 제35조는 교

육인 자원부 장 이 학자 출 신용보증기 의 리ㆍ운용업무를 수행하

는 데 필요한 경우 계 행정기 ,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 , 융기 , 

국민연 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업법 개정안 외에도 자료제공요청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으나 보험업법 개정에 반 가 집 되는 이유는 개인정보

가 보험사에 유출되어 리를 목 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가 기우라 할지라도 이에 한 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방안

이런 을 감안할 때 보험사기와 련한 개인정보요청권도 수사시 개인

정보요청에 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의 성격상 

보험사기의 조사도 수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 역시 수사에 

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재 융감독 원회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

원법 제60조에 따라 비 엄수의 의무가 있고, 이 업무를 융감독원이 임

받아 행사하는 경우에는38) 당해 직원은 ‘ 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한 법

률’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비 유지의무가 있으므로 개인정보유출시 처벌

을 받는 등 제도가 구비되어 있다. 이와 련하여 자료요청권을 융감독원

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안 제162조 제1항이 조사권을 융감독 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을 감안할 때 자료요청권도 융감독 원회에 부여하는 것

38) 보험업법 제19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 100조 제1항은 보험업법 제162조에 따른 

융감독 원회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 한 조사업무를 융감독원장에게 임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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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의 규정만으로도 업무와 련된 자료를 

불법 으로 유출한 경우의 처벌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의 통합과 공동활용은 필연 으로 정보유출의 가능성을 높이며, 

정보의 안 에 한 우려를 제기하게 한다. 정보화의 진 으로 많은 자료

들이 집 되고 활용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부작용에 따른 정보보호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범죄 련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

해할 수 있는 정보가 많으며, 국가의 활동과 련하여 유출되어서는 아니 

될 정보들도 많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이러한 정보의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의 요성이 종래 우리 사회에서는 심각하게 인

식되지 않았으나, 1990년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매우 치열한 

쟁 으로 등장하고 있다.39) 따라서 이제는 정보의 수집과 보   검색에

는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범죄에 비하

기 해서는 련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체계 으로 분석하여 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효율성만을 추구한다면 개인의 라이버시 등 기본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보의 수집과 리  검색은 엄

격하게 법  통제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며, 확실한 정보보호 책이 마

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의 요성에 한 인식의 획기 인 진 이 

없이는 정보의 공동활용은 기술 으로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개인

정보보호의 측면에서 제한될 수도 있다. 

정보의 집 과 공유는 효율과 비용 감의 측면에서는 많은 장 이 있

지만, 일반 국민의 기본 인 정보가 집 됨으로써 그 자료가 다른 목 으

로 사용되거나 해킹과 같은 방법으로 비인가자가 집 된 정보  자료에 

근한다면, 개인의 라이버시의 침해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래될 

험이 있다. 각 정보망을 리하는 기 에서는 이러한 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시스템에 한 보안 리 수행체계를 정비하고 보안시스템을 도

입하는 등 자체의 보안 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자체 보안 리 상태

39) 1990년 에 진행되었던 자주민카드 도입시도와 새 주민등록증 갱신발 과정에서의 

지문채취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나 유 자정보은행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좋은 가 될 

것이다. 이상용, 유 자정보의 보호와 이용통제에 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9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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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기 으로 검하고 외부의 해킹에 비한 완벽한 방호벽을 구축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뿐만 아니라 종합자료검색시스템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한 제도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Ⅵ.  맺는 말  

보험은 험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  손실을 보장하여 개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을 이

용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보험범죄는 일상 으로 발생하는 일이 되고 있으

며, 이는 사회의 안정에 부정  향을 미친다. 따라서 보험범죄에 

하여는 과거와 같이 보험 을 목 으로 하는 살인처럼 흉악하고 잔혹한 

범죄에만 을 둘 것이 아니라 일상 으로 일어나는 사소한 범죄행 에

도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극 으로 범죄를 통하여 이익을 얻으려 

하지는 않더라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면 그 기회에 이익을 얻으려는 심

리상태는 구나 가잘 수 있는데 이는 보험범죄의 피해자가 결국 모든 국

민이라는 것을 망각한 데서 나타나는 상이라 할 수 있으며, 보험의 부

실을 래할 수 있다.

보험 을 노린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연성보험범죄도 지되고 처벌되

는 행 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보험 을 부당한 청구를 통하여 

이득을 얻는 것을 용인하는 경우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도덕과 윤리의 

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자본주의의 기본이 되는 신용사회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범죄를 사회의 기본을  하는 범

죄로 보고 보험범죄를 방지하고 조사하기 하여 국가와 보험업계가 유기

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범죄의 방과 범죄자의 처벌은 국가의 업무

이지만 보험범죄의 특성상 범죄로 처벌하기 힘든 가벼운 범법행 가 많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업계와의 연계하여 이러한 범법행

를 가려내어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이익을 박탈할 것은 박탈함으로써 

범법행 를 통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사회  풍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의 증가와 사회  험이 늘어나면서 보험범죄가 조직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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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응하는 수사도 문화할 필

요가 있다. 문화된 수사체계를 갖추고 보험범죄자에 한 자료를 축

하게 되면 보험범죄에 한 효율  수사가 가능할 것이다. 업계에서도 사

고조사와 보상업무 분야의 인력을 강화하고 보험범죄의 발사례나 범죄

유형 등을 연구․분석하여 자료를 축 하여 수사기 과 유기 인 조체

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문화된 수사기 과 보험업계가 조를 강화하면 

보험범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인식될 것이며, 보

험범죄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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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Crime of Korea

40)Shin, Eui-Gi*

Insurance crime affects everyone. When people commit insurance 

crime, it is not just the insurance industry that pays the price. 

Everyone has to pay more than they should for insurance. A full 10% 

to 15% of insurance premiums for home, car and business insurance 

go to pay for false or insurance fraud. Law-abiding policyholders end 

up having to pay for the dishonesty of others. In fact, insurance crime 

costs of Korean more than 100 billion won a year. Organized 

insurance crime is an attractive avenue for criminals because it is a 

low-risk crime with high potential for profit. Insurance crime cases are 

very complex and difficult to prosecute, so the criminals very seldom 

suffer any serious consequences for their crimes.

In continuing efforts to put an end to insurance crime, government, 

people, systems and networks in place all across the country to detect 

and prevent this type of crime. Insurance companis and insurance 

asociations develop an increased awareness of signs of possible 

insurance crime. They continue to be educated about proper 

documentation and developing trends.  Korean government has been 

successful in battling insurance crime, but there is more to be done. 

With some simple changes to legislation, more and stronger 

relationships with government agencies both in Korea and 

internationally, and the help of people, can minimize insurance crime.

주제어 : 보험범죄, 범죄정보공유, 수사체계, 보험사기

Keywords : insurance crime, insurance fraud, investigation 

system, co-ownership of information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Ph.D. 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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